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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의2서식]

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

수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(06646,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34  )

<개정 2014.5.28>

접수일접수 번호접수번호 3154780 접수일 2015.08.31

정보공개
청구 내용

국제투자공사와 그 자회사 하노칼이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하여 청구한

청구액 및 그 청구 원인과 계산 내역(계산식)

정보 부존재 등
정보공개 청구

에 따를 수 없는
사유

안녕하십니까,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입니다. 

법무부는 국제석유투자공사 내지 그 자회사 하노칼로부터 중재의향서 및 중재신청서를 접수받은 사실

이 없어 귀하께서 공개청구하신 ‘국제석유투자공사와 그 자회사 하노칼이 대한민국을 국제중재에 회부

하여 청구한 청구액 및 그 청구원인과 계산 내역(계산식)’을 보유？관리하고 있지 아니합니다. 

이에 ？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？ 제6조 제3항, 제4항에 따라 법무부에서 위 정보를 

보유？관리하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 

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

따를 수 없음을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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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장관

기안자
직위(직급) 성명

검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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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재권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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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주사보 이미실   검사 김철수

협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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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 국제법무과-2421(2015.09.09)

우(13809)   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(중앙

동) 법무부
 /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02-2110-3661   /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lablue88@

moj.go.kr
 /공개 구분팩스번호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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